
3-5-7 기관판공비 지급 규정

기관판공비 지급 규정

 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.)의 기밀비 지급사항에 대한 사항

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 관리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삭제 (2014.7.22.)

제3조(지출제한) 판공비의 지급 총액은 당해연도 교비예산에 계상된 판공비 총액을 초

과할 수 없다.

제4조(지급범위) 총장 및 각 부서의 장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지급의 시기) 판공비는 업무 추진상 필요할 때마다 소정의 지출 결의를 받아 지

출한다. 

제6조(기장) 판공비로 지출된 경비의 증빙은 지출자의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장 처

리한다.

부    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 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
